
  안녕하십니까? 송우초등학교 학생과 보호자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. 
 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·개정 시 
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, 학부
모,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, 우리학교에서도 규정
개정심의위원회,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
니다.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드리는 바와 같으며, 개정안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
지사항에 탑재되어있습니다.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, 개정
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
바랍니다.

  1. 학교생활 인권규정 신구 대조표, 현행 및 개정안 탑재 

     : 학교홈페이지 <학교소개> - <생활인권규정>

      http://posongwoo.es.kr/board.read?mcode=2111&id=4

  2. 제안 방법 :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을 확인 후 

                 e알리미로 회신 

  3. 개정 의견서 제출 : 7월 5일 (월)까지 (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)

  *기타 문의사항 : 교무실(031-543-1311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

2021. 6. 29. 

송 우 초 등 학 교 장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021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

20   년   월   일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부모 성명:            (서명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 생 성명:           

VISION
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

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

송우통신

생각키움·마음울림·

꿈자람 교육으로 행복한 

미래를 준비하는 학교

2021. 6. 29.

교무실: 543-1311
행정실: 542-1584
담당자: 교사 김태환

규정조항 개정안 개정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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